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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온페이에관한경제개혁연구소의
두가지보고서를참고하여작성하였다

이승희. “Say on Pay 법제화동향과국내도입방안.”이슈 & 

분석 (2023): 1-23. 경제개혁연구소

이승희. “한국형 Say on Pay 도입방안.” forthcoming. 경제

개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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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주주총회에서이사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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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식세이온페이가도입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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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미래의보수수준과보수구성에대한
충분한정보가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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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어떻게결정되는지자세하게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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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 files Annual Report and Form 20-F fo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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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y Statements :: Bank of America Corporation (BAC)

https://investor.bankofamerica.com/regulatory-and-other-

filings/proxy-statements##document-50796-0001193125-23-

062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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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는세이온페이찬성이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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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수준과보수구조에대한세이온페이의
개선효과는분명존재한다

 과도한보수가줄고성과연동보수비율이높아지고비판을많이받는항목이없어진다등등

Burns, N., & Minnick, K. (2013). Does say‐on‐pay matter? Evidence from say‐on‐pay proposals in the United 

States. Financial Review, 48(2), 233-258. 

Ferri, F., & Maber, D. A. (2013). Say on pay votes and CEO compensation: Evidence from the UK. Review of 

Finance, 17(2), 527-563.

Balsam, S., Boone, J., Liu, H., & Yin, J. (2016). The impact of say-on-pay on executive compens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35(2), 162-191.

Correa, R., & Lel, U. (2016). Say on pay laws, executive compensation, pay slice, and firm valuation around the 

world.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22(3), 5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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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이사보수결정에관한주주들의
권리가제한적이다

 상법제388조는 “이사의보수는정관에그액을정하지아니한때에는주주총회의결의로

이를정한다”고명시하고있음

• 그러나정관상보수를정한경우는사실상전무하고, 주주총회결의시에도실제로는보수관련구체적인사항이

아니라전체이사의보수총액한도만승인하는형태로관행적으로운영

 주주총회에서보수정책과보수수준에대한논의가아니라보수총액한도만논의하는것은별다른이론적정당성없이관행화되어온것임

 대법원도 “상법제388조는이사의보수는정관에그액을정하지아니한때에는주주총회의결의로이를정한다고규정하고있지만, 주주총회

에서는임원보수의총액내지한도액만을정하고개별이사에대한지급액등구체적인사항은이사회에위임할수있고, 위규정의보수는

연봉, 수당, 상여금등그명칭여하를불문하고이사의직무집행의대가로지급되는모든보상을의미한다할것이다(대법원 2012다1993판결)”

하다는법리를제시함으로써전체임원에대한보수한도를승인하는방식으로상법제388조를운영하는것을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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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현제도는이사보수결정의합리성
을담보하기에부족하다

 이사의보수는직무의대가로서합리적으로책정되어야하는데현재의제도는이를주주가

검증하기어려움

• “이사가회사에대하여제공하는직무와지급받는보수사이에는합리적비례관계가유지되어야하며회사의

채무상황이나영업실적에비추어합리적인수준을벗어나서현저히균형성을잃을정도로과다하여서는아니

된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 주주총회에서이사보수승인은총액한도가아닌개별이사의보수를승인하는방식으로

이루어지는것이타당함

• 다만, 보수지급대상연도의실제성과에따라금액이달라질수있기때문에액수를특정하여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것은현실적인어려움이있음

• 영국이나 EU의보수정책사전승인제도는이사개인별로보수결정요소와산정방식등을주주총회에제시하고

승인하므로대략의보수금액을결정하는효과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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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이사보수에관한규정을개정할필요
가있다

 이사보수에관한상법규정(제388조)은 1962년법제정이후단한차례도개정되지않았음

 이사보수관련한정보는주주총회소집공고상이사보수한도승인의안설명, 사업보고서상

임원의보수항목두가지인데부실함

• 상법의주주총회이사보수한도관련기재사항은당기및전기의이사수, 당기이사전원에대한보수총액또는

최고한도액, 전기에실제지급된보수총액및최고한도액등세가지

• 2013년자본시장법개정으로개별임원보수공시제도가시행되었고 10년이넘었으나공시기준에는거의변화

가없음

 이사의이해상충을방지하고회사의지속가능성을위해임원보수에관한통제를강화해온

국제적흐름에비추어보면우리나라는매우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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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이사보수한도승인은문제가많다

 보수에대한주주의통제라는취지와는거리가먼제도

 보수한도설정근거를알기어렵고실제지급될규모를예측하기도어려움

 증액하는경우에도증액사유를공시하는회사는거의없음

 한도대비실제지급된금액의비율이낮음

 회사의경영성과와보수가어떻게연동되는지알기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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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보수공시도문제가많다

 이사보수공시제도를도입한취지를살리지못함

• 개별임원보수공시제도를도입한이유는, 주주총회에서전체이사에게지급된보수총액만을근거로의결권을

행사해야하므로보수에대한통제· 감시기능이떨어지는것을보완하고기업경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것

임. 그러나실제공시현황을보면 5억원이상이사의개별보수금액을알수있는정도에불과하며, 회사의보수

정책과보수산정의적정성을평가할수있는정보가제공되지않음

• 감독당국의지침이구체적이지않고보수공시에관해회사의자율성을지나치게보장함에따라공시가부실해

질수밖에없음

• 당해연도에지급된보수만공시되고장기간에걸쳐지급되는보수내역, 즉, 주식기준보상 〮 퇴직연금등의내역

은공시되지않는문제가있음

• 회사의보수정책에대한설명과관련이있는항목은 ‘이사・감사의보수지급기준’이유일한데이에관한작성

지침은 “이사 ·  감사의보수지급기준은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위원제외), 사외이사(감사위원회위원

인사외이사제외), 감사위원회위원, 감사등으로구분하여지급근거, 보수체계, 보수결정시평가항목등을기재

한다”는것이전부인데사업보고서를보면이마저도기재를생략한경우가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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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 사업보고서보수공시

 이사 〮 〮 감사의보수지급기준

• 이사및감사의보수는정기주주총회에서승인된보수한도내에서지급한다. 보수는기본연봉(기본급,직책급, 

업적급등)과변동급(성과급등)으로구성되어있다. 기본연봉은직급, 근속년수, 직책유무, 회사기여도등을

종합적으로반영하여산정하며, 기본급은직급별급여테이블을기초로지급, 직책급은사장/부사장직급및

대표이사직책자에게지급, 업적급은전년도성과에따라차등지급할수있다. 변동급(성과급등)은매출액, 영업

이익등회사의연간경영성과와리더십, 윤리경영, 기타회사기여도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산정하며, 사외이사

및감사위원회위원은변동급(성과급등) 지급대상에서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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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 사업보고서보수공시

 개인보수산정기준및방법

• 급여(3,830백만원) : 임원보수규정에따라주주총회에서승인한임원보수한도내에서직급, 근속년수, 직책

유무, 회사기여도등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산정함, 보수는매월지급을원칙으로하며, 직급별급여테이블을

기초로산정하는기본급과사장/부사장직급및대표이사직책자에게직책급, 전년도성과에따라차등지급

하는업적급등으로나누어매월지급함

• 상여(2,617백만원) : 2022년근속기간성과에대한경영성과급으로, 임원보수규정에따라주주총회에서승인

한임원보수한도내에서매출액, 영업이익등회사의경영성과와리더십, 윤리경영, 기타회사기여도를종합적

으로참고하였음. 특히지주자사주소각을통한주주가치제고및 2022년 4월롯데헬스케어(주), 2022년 6월

롯데바이오로직스(주) 신규법인설립을통한그룹신성장동력발굴노력등을감안하여산출함

• 기타근로소득(1백만원) : 임직원복리후생제도에따른복리후생비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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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취지를살리는것은보수에대한
주주승인제도를도입하는것이다

 이사보수에대한주주승인제도로서세이온페이(Say on Pay)는 2003년영국에서처음시행된

이후다수의유럽국가들과호주, 캐나다, 미국등지로확산되었고 2019년이후모든 EU 회원

국들에의무화

• 세이온페이는주주총회결의의대상(보수정책또는보수집행, 혹은둘다), 주주총회결의의구속력여부, 주주

총회부결시효력과취해야할조치등에따라다양한방식으로운영

 OECD가이사보수에대한주주승인제도를보수정책과보수금액(수준) 등으로나누어조사한

바에따르면 49개국가중보수정책에대한구속력있는표결을의무화한나라는 25개국

• 권고적표결을의무화한나라는 11개국

• 한국은보수정책에대한주주승인제도가없다고분류된 6개국중하나. 보수수준과관련해서는구속력있는

표결이의무화된나라로분류되지만전체임원에대한보수한도만을승인하는형태로운영되고있어실질과는

괴리가있음

OECD (2023),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23, OECD Publishing, Paris, https://www.oecd.org/corporate/corporate-governance-fac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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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과거의보수수준과미래의보수정책에대하
여각각다른주주승인제도를취하고있다

 2013년부터과거의보수수준과미래의보수정책에대하여모두주주총회에표결을거치기는

하나보수수준은구속력이없고(non-binding)보수정책은구속력이있는(binding)제도

• 프랑스는 2016년말통과된 Sapin II 법에따라상법(Code de commerce)을개정하여보수정책과보수보고서에

대해구속력있는표결을의무화. 보수정책에대한사전표결(ex-ante vote)과보수집행에대한사후표결(ex-post 

vote)이모두이루어져서강력한제도로평가됨

LOI n° 2016-1691 du 9 décembre 201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à la lute contre la corruption et à la modernization de la vie économique.

• 호주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상보수정책과보수보고서를구분하지않으며표결은구속력이없는대신

투스트라이크규칙을적용하여주주들이관여할수있는절차를보완

 주주총회에서보수보고서의안에대한반대표가 25%이상나올경우(첫번째스트라이크), 회사는차기연도보수보고서에이사회가주주들의

우려와관련하여취한조치또는조치를취하지않은이유를설명해야함

 다음정기주주총회에서다시반대표가 25%이상나올경우(두번째스트라이크), 즉직전연도및당해연도 2년연속으로 25%이상주주들이

반대할경우에는당해연도주주총회에퇴출결의안(spill resolution)을보통결의의안으로표결에부쳐야함

 퇴출결의안이가결되면주주총회당시이사들은직무가정지되며, 90일이내에퇴출주주총회(spill meeting)를개최하여이사를재선임하거나

신규선임해야함 17



영국은보수정책및보수수준(보수보고서)
에대한규정이체계적이고구체적이다

 영국회사법상이사보수정책은상장회사에서보수의지급(remuneration payment) 또는퇴직

보상지급(payment for loss of office)에관한회사의정책

 영국회사법(Companies Act 2006)은상장회사의이사보수지급과관련하여 Part 10(회사의

이사)에서보수정책에관한사항(ch 4A)을, Part 15(회계와보고)에서보수보고서에관한사항

(ch 6)과주주총회결의에관한사항(ch 6)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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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 files Annual Report and Form 20-F for 2022

https://www.bp.com/en/global/corporate/news-and-

insights/press-releases/bp-files-annual-report-on-form-20-f-

for-20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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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 files Annual Report and Form 20-F for 2022

https://www.bp.com/en/global/corporate/news-and-

insights/press-releases/bp-files-annual-report-on-form-20-f-

for-20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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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 files Annual Report and Form 20-F for 2022

https://www.bp.com/en/global/corporate/news-and-

insights/press-releases/bp-files-annual-report-on-form-20-f-

for-20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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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의보수금액과구조를결정하는효과



영국은보수정책은주주들의승인을얻어야
집행할수있다

 회사법상이사보수정책은주주들의승인을얻어야집행할수있는것이원칙

• 상장회사는주주총회에서승인을받은가장최근의보수정책에따르거나주주총회결의로보수정책을개정하지

않는한이사또는이사선임예정자, 또는퇴임이사에게보수또는퇴직보상을지급할수없음. 즉, 보수정책은

주주들의승인을얻어야집행할수있고, 주주총회에서보수정책이승인되지않을경우회사는과거에주주총회

승인을받은보수정책에따라서만보수를지급할수있음

• 이를위반하여이사에게보수를지급한경우그로인해발생한손실에대해보수지급을승인한모든이사들이

연대배상책임을짐. 다만, 이사가정직하고합리적으로의사결정했다는점을입증하고, 모든정황을고려하여

이사의책임이면제되어야한다고판단되는경우, 법원은이사의책임을전부또는일부면제할수있음

22



영국은보수정책은주주총회결의를매년
거치는것은아니다

 회사법상이사보수정책은주주총회결의를매년거치는것은아님

• 보수정책에대한주주총회결의는최소 3년마다이루어짐

• 상장회사는회사가상장된날이후첫번째회계연도결산총회(이하 ‘정기주주총회’), 그리고보수정책의안이

마지막으로상정된주주총회이후 3개회계연도가끝나기전에열리는주주총회에보수정책의안을상정해야함

• 보수정책의안은보통결의로서단순다수결로가결. 만약주주총회에서보수정책의안이부결될경우에는다음

주주총회에보수정책의안을상정해야하며, 보수정책을개정하는경우에도주주총회결의를거쳐야함

• 보수정책개정시에는금액을포함하여수정사항을특정한문서를주주총회일로부터 15일전에주주들에게

제공해야하며, 기승인된보수정책과일치하지않는부분에대한설명을포함해야함

23



영국은보수정책관련주주들에게보고해야
할항목을구체적으로정해놓고있다

 보수정책과관련하여주주들에게보고해야할항목을구체적으로정해놓고있음

• 보수정책과관련하여주주들에게보고해야할정보는보수보고서에별도항목으로기재하며, 구체적인내용은중‧대규모기업

및기업집단의회계‧보고규정으로정하고있음

 여기에는보수정책표(보수구성요소및각구성요소에관한설명), 보수정책이승인되어적용할경우예상되는보수수준(막대그래프), 이사임용계약시적용할보수원칙, 

회사의계약상의무 〮 통지기간, 퇴직보상에관한정책, 보수정책을수립할때다른직원들의급여및근로조건을어떻게고려했는지, 보수정책에관한주주들의의견반영

내용등이포함

 조금더자세한보수정책표에관한규정은이승희. "Say on Pay 법제화동향과국내도입방안."이슈 & 분석 (2023): 1-23. 경제개혁연구소. 페이지 7~8 참조

The Large 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Groups (Accounts and Reports) Regulations 2008. Schedule 8. Quoted Companies And Traded Companies: 

Directors’ Remuneration Report

• 보수정책은이해상충을방지하거나관리하기위한조치, 보상위원회(또는다른관련위원회)의역할을비롯하여보수의결정및

검토, 집행을위한의사결정과정을포함해야하며, 보수정책중어떤면에서든이사의재량권행사를규정하는경우재량의

범위를명시

• 보수정책이주주총회의안으로상정되지않는해에는보수보고서에보수정책내용을담지않아도되지만, 그대신현보수정책

이승인된마지막주주총회날짜와보수정책게시장소를보고서에기재

24



영국은보수보고서관련주주총회에서표결
은하지만구속력은없다

 보수보고서는매년주주총회에서표결은하지만구속력은없음

• 상장회사이사들은각회계연도이사보수에관한보고서를작성해야함. 이를위반했을경우, 해당회계연도재무제표제출기한

직전에이사였던자로서보고서작성의무를준수하기위해합리적조치를취하지않은자는기소되어벌금형에처할수있음

• 보수보고서는이사회의승인을거쳐야함. 보고서가회사법에서정한요건을준수하지않은채승인될경우에는, 미준수사실을

알았거나준수여부에대한판단에부실이있고요건을준수하기위해합리적인조치를취하지않은이사는기소되어벌금형에

처할수있음

• 상장회사는매년정기주주총회에결산승인대상인회계연도에관한보수보고서를의안(보통결의)으로상정해야함. 그러나,   

의안이통과되는것을조건으로이사의보수수령자격이부여되는것은아님. 즉, 주주총회에서표결은하지만구속력은없음

• 주주총회에서보수보고서를승인받지못한회사는다음주주총회에보수정책의안을상정해야함. 다만, 보수보고서가부결된

해당주주총회에보수정책의안이상정되었던경우는예외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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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보고서에공시해야하는정보에대한
규정도상세한편이다

 보수보고서에공시해야하는정보에대한규정도상세함

• 중‧대규모기업및기업집단의회계‧보고규정에따라보수보고서에공시해야하는정보는다음과같음

 외부감사대상이되는주요정보에는보수요약표(single total figure), 퇴직연금혜택, 당기에부여된지분보상계획(scheme interests), 퇴임한

이사에게지급한보수, 퇴직보상지급내역, 이사의주식보유의무및보유현황등이포함

 퇴직연금혜택은회계연도말현재각이사가보유하고있는퇴직연금권리와연금계획상은퇴일(연금수급자격이발생하는연령), 조기은퇴시

에추가로받을수있는혜택등을기재

 퇴직보상지급내역항목에서는지급총액및구성요소별금액과산정방법, 계약종료이후에권리가확정되는지분보상계획처리방안등을설명

 지분보상계획은당기에부여된스톡옵션등주식보상을개인별로기재하며, 보상의유형, 부여조건, 액면가와행사가격, 최소한의성과를달성

했을때받을수있는보상비율(threshold vesting), 성과평가및목표달성대상기간등세부사항을포함

 주식보유의무(minimum shareholding requirement)는이사와주주들의이해관계를일치시키기위한것으로이에관한회사의정책이나

가이드라인, 실제주식보유현황을기재

 유니레버는집행이사에대해주식보유의무를부과하는데, 2021년승인된보수정책에따라 CEO는고정보수의 500%, CFO는고정보수의 400% 이상을보유해야

하며, 퇴임후 2년간주식보유요건을유지해야함

 조금더자세한보수요약표에관한규정은이승희. "Say on Pay 법제화동향과국내도입방안."이슈 & 분석 (2023): 1-23. 경제개혁연구소.    

페이지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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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보고서에공시해야하는정보에대한
규정도상세한편이다
 보수보고서에공시해야하는정보에대한규정도상세함

 이외에보수보고서는경영성과와 CEO보수그래프,이사와직원의보수변동비교표, CEO/직원보수비율(pay ratio), 보수총지출(전체직원)

과주주환원비교표, 차기회계연도보수집행계획,보상위원회및외부자문에관한정보,보수보고서및보수정책에관한최근주주총회표결

결과및후속조치등을포함. 주주와근로자의이익을고려하여보수의적정성을판단할수있도록하고, 보수결정과집행의투명성을확보하기

위한목적

 경영성과그래프는최근 10년간회사의총주주수익률(total shareholder return)과지수수익률을하나의그래프에그리고비교대상이되는

지수와해당지수를선택한이유를설명해야함. 또한, 같은기간 CEO에게지급한총보수와단기성과보수각구성요소별로해당연도에받을

수있는최대치의몇%를받았는지표로작성하여제공해야함

 CEO/직원보수비율은회사내보수격차를나타내는것으로, 전직원중 25번째, 50번째, 75번째백분위수의보수와 CEO의보수비율인데 25번째, 50번째, 75번째

백분위수를식별하는방법으로는실제지급된임금을기준으로하는방법외에회사의성별임금격차데이터(옵션 B) 또는다른임금데이터(옵션C)를사용할수

있음. 옵션B와 C를사용할때는이것이실제보수수준을어떻게합리적으로대표하는지에관한설명을포함해야함

 차기연도보수집행계획에서는주주총회에서승인된보수정책을어떻게시행할것인지를설명하고당기와달라지는부분이있다면구체적으

로명시해야함

 보상위원회가이사보수와관련하여자문서비스를받았다면, 회사에제공한서비스의성격, 서비스제공자를임명한자및임명과정, 자문내용

의객관성/독립성에관한만족도, 서비스대가로지급한비용과산정근거등을공시

 주주총회표결결과는보수보고서의안의경우찬성/반대비율및기권표수만기재하지만, 보수정책의안의경우상당한비율의반대가있었

다면그이유및그와관련하여이사들이취한조치도함께기재해야함 27



한국식이원화된세이온페이상법개정안
예시는아래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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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세이온페이상법개정안은아래와
같이도입되면좋다

29

 영국식이원화된세이온페이상법을가져갈경우주주총회에서정한보수정책이제대로

집행되도록보완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음. 보수정책에기초하여집행된과거보수수준에

대한주주총회의권고적표결이한국에서생각만큼효력을발휘하지않을가능성도고려

해야함

• 영국은보수정책의안의경우상당한비율의반대가있었다면이유및그와관련하여이사들이취한조치도함께기재해야함

• 영국기업지배구조규범은이사회가상정한의안에대한반대율이 20%이상일경우주주총회이후 6개월내에주주들과소통

하고주주들의의견및협의결과를공개하도록하고있음

 보수정책및보수보고서에포함해야할내용은시행령으로정하되주주들이보수의적정성

을판단하는데필요한다양한정보를제공해야함. 회사가자의적으로정보를생략하거나

공시가부실하지않도록영국의공시규정과같이세부적인기준을마련하여의무화할필요

가있음

 자세한내용은이승희. “한국형 Say on Pay 도입방안.” forthcoming. 경제개혁연구소. 참조



한국식세이온페이상법개정안은아래와
같이도입되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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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보수에대한한국식주주승인제도이기때문에한국적내용을구체적으로담아야하고

특히대기업집단(재벌) 지배주주의보수에대한구체적내용을담도록해야함

• 여러계열회사로부터받는것이허용되는지

• 기본급산정이직급(상무-전무-부사장-사장-부회장-회장)에과도하게의존하는지

• 주식보상을왜주어야하며구체적인계약내용은무엇인지

• 퇴직금지급률수준은어떤지

• 불법행위로회사에손해를끼친경우어떻게할것인지

• 지배주주가미등기임원으로고액보수를받을경우어떻게할것인지



(참고) 유럽은 EU 주주권리지침을통해
세이온페이제도를도입하였다

 2017년개정된 EU 주주권리지침(이하 'SRD II')은이사보수결정에관한주주들의권리와

참여를보장하는차원에서세이온페이제도를도입

 SRD II는이사보수에관한안건을 ‘보수정책’과 ‘보수보고서’(보수정책에따른보수집행)로

나누어각각을주주총회에서표결하되, 보수정책에대한표결은구속력이있는것으로, 보수

보고서에관한표결은권고적효력만있는것으로하였음

• 다만, 각나라별로표결의구속력여부에대해서는달리정할수있음

• 보수정책은최소 4년마다, 보수보고서는해마다주주총회안건으로상정해야함

• SRD II는세이온페이의구속력과시행주기에대해서는유연한태도를취하고있지만, 보수정책과보수보고서에

서다루고공시해야할내용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특정하고의무적으로준수할것을요구

Directive (EU) 2017/82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May 2017 amending Directive 2007/36/EC as regards the encouragement of long-

term shareholder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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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2년부터모든 EU 회원국에서
세이온페이가시행되고있다

 SRD II는 EU 회원국들에 2019년 6월까지국내법률과규정, 행정규칙등을통해세이온페이

를도입하도록함

• 이에따라과거세이온페이를시행하지않던국가들은새로제도를마련하였고, 이미세이온페이를시행중인

국가들은 SRD II 기준에맞게제도를강화

• 영국은 2020년 1월 EU를탈퇴했지만, SRD II 이전부터유사한체계의세이온페이를운영해왔고 EU 탈퇴이후

에도달라진것은없음

• 2022년부터모든 EU 회원국에서세이온페이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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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유럽의세이온페이는보수정책에대한
주주총회표결은구속력을가지는것이원칙

 SRD II의세이온페이제도중보수정책에관한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상장회사는이사에대한보수정책을수립하고주주총회에서주주들이보수정책에대해표결할권리를보장

• 주주총회표결은구속력을갖는것이어야하며, 회사는주주총회에서승인된보수정책에따르지않고서는보수

를지급할수없음

• 보수정책은최소 4년마다주주총회에서표결하며, 4년이내라도중요한변경사항이있으면주주총회에상정함

• 주주총회에서보수정책이승인되지않은경우회사는보수정책을수정하여차기주주총회에다시상정해야

하며, 그때까지는기존에승인된보수정책에따라보수를지급. 주주총회에최초로보수정책을상정하는회사에

서보수정책이부결될경우에는기존관행에따라보수를지급할수있음

• 다만, 회원국은주주총회표결을권고적효력을갖는것으로규정할수있으며, 이경우에도보수정책이부결

되면다음주주총회에정책을수정하여제출해야함

• 회원국은회사가예외적인상황에서일시적으로보수정책을적용하지않을수있도록허용할수있음. 단, 보수

정책중적용이제외될수있는부분과절차적요건을명시해야함
33



(참고) 보수정책은명확하고이해하기쉽게
서술되어야한다

 보수정책은회사의사업전략, 장기적이익과지속가능성에기여해야하며다음을포함하여

명확하고이해하기쉽게서술해야함

• 보수정책이회사의사업전략, 장기적이익과지속가능성에어떻게기여하는지

• 고정보수및변동보수(성과보수)의구성요소와상대적비율(어떤형태이든이사에게제공될수있는혜택은모두포함) 

• 보수정책수립시근로자의급여및고용조건이어떻게고려되었는지

• 변동보수의경우, 변동보수가어떻게회사의보수정책목표에기여하는지, 회사의재무적‧비재무적성과평가 기준(필요한경우

기업의사회적책임관련기준을포함)과성과측정방법, 이연지급기간및변동보수환수가능성

• 주식보상의경우, 가득기간, 가득기간후주식보유, 주식보상이어떻게회사의보수정책목표에기여하는지

• 이사위임계약에서계약기간및통지기간, 퇴직연금또는조기퇴직보상의주요한특징, 계약종료의조건및이와관련한보상

• 보상위원회또는기타관련위원회의역할, 이해상충을방지하거나관리하는방법등을포함하여보수의결정과검토, 집행을

위한의사결정절차

• 보수정책이수정된경우에는, 가장최근주주총회이후주요변경사항, 보수정책과보수보고서에관한주주들의의견과표결

결과가어떻게반영되었는지에관한설명 34


